
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2008년도 본예산

예 산 총 칙

합 계 203,480,955 6,104,429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단위:천원)

일반회계 191,479,813 5,744,394

일반회계 191,479,813 5,744,394

기타특별회계 12,001,142 360,03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74,300 41,229

수질개선특별회계 4,747,858 142,43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4,000 1,620

의료급여특별회계 129,180 3,875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502,667 15,080

주택사업특별회계 543,727 16,312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353,406 10,602

괴산청결고추상설직판장특별회계 520,000 15,600

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 209,500 6,28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95,814 5,874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3,120,690 93,621

기반시설특별회계 250,000 7,500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제 2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73,288천원으로 한다.제 3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300,000천원으로 한다.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제 5 조


